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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제정 공시 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디더블유에스 자산운용 
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0 조제 4 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

관한 감독규정 제 9 조에 따라 2026. 06. 18 부로 제정된 당사의 

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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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제정 내용 – 디더블유에스자산운용 

 

■ 제정 및 시행일 : 2026년 06월 18일 

 

■ 제정 배경 및 목적 : 

기존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 있던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사항을 분리·체계화하여, 

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내부통제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

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을 별도로 제정하였습니다. 

 

■ 주요 내용 : 
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, 동 법 시행령 제10조,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

감독규정 제9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와 임직원 등이 

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. 

 

금번 제정은 기존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 있던 관련 내용을 분리·정비한 것으로, 내용의 

실질적 변경 없이 체계 및 형식 측면에서 정비된 사항입니다.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
